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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1999.10.12, 99도3335]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의 특정 방법

[2] 후보자가 자신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던 경우에도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

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한 경우, 위법성의 조각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포괄1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

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

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

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

상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하였다 하

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제257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54조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3항 , 제258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16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평택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기용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0. 선고 99노14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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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소정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1998. 6. 4. 실시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의  평택시 서탄

면 선거구 후보자로서, 1998. 5. 말경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241 소재 샘터통닭집에서 선거

구민 최창규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1998. 5. 20.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위 샘

터통닭집에서 선거구민 수인에게 액수미상의 닭도리탕, 돼지삼겹살, 소주 등의 식사를 제공하

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유죄의 범죄사실로 판시하였는바,  포괄1죄에 해당하는 위 기부

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

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므로, 원심

판시의 위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의 규모와 액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한 부정

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미풍양속

에 따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는 회

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

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회계책임자가 후에 피고인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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